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희걸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3054

발 의 년 월 일: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:김희걸 의원(1명)
찬 성 자:경만선, 고병국, 김종무,

노식래, 문병훈, 오중석,
이상훈, 전석기, 정재웅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2021.7.6.)에 따른

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

함(안 제19조의7).

나.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을 30

퍼센트로 완화함(안 제54조제15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




